
2025 경기도

「햇살하우징」 사업 안내문 

1. 사 업 명 : 햇살하우징사업

2. 신청기간 : ‘25.1월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·군별 공고에 의함

3. 사업대상 :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309가구)

※ 신청제외 대상 

   1) 수선유지급여 수급자(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)

     ※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

        (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)

   2)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)

   3)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(직전 3개년 해당)

     【예시】 신청연도가 2025년인 경우, '22년·'23년·'24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

   4) 민·관 유사(중복)사업(비용융자 포함) 대상자로 선정된 자(당해연도) 및 수혜자(직전 3개년)

   5)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 

4. 접 수 처 : 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5. 지원금액 : 가구당 500만원 이하(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 포함)

6. 지원내용 

 - 주택상태,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, 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

구분 지원 항목
➊ 난방비 기밀성 창호/문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보일러 교체
➋ 전기료 LED 조명(고효율 조명기기) 교체 
➌ 냉·난방기 설치·교체 고효율 냉·난방기(보일러, 에어컨) 설치 또는 교체
➍ 기타(소규모 공사)
   (+ ➊,➋,➌ 병행 지원)

도배, 장판, 싱크대, 화장실, 백색도기류, 신발장 등
주택 내 시설

 ※ (제외 대상)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, 단순 가전기기 교체

7. 사업일정 ※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   (1~4월)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

   (5~7월) 현지조사

   (6~9월) 공사 시행

   (공사후)　만족도 조사

8. 문 의 처 : 경기도청 주택정책과(☏031-8008-3226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
